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22서식(1)] <신설 2015.3.13.>

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앞쪽)

① 사업주체등 상호 사업자등록번호

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 승인일

공사 시공자

상호 입주자 모집공고일

(입주자 계약일)
사업자등록번호

사업위치

사업계획
대지면적(㎡) 건축연면적(㎡) 주택형태 규 모

동     세대

② 준공 여부 준공 준공일ㆍ취득일

사업주체 구분
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

제98조의7제3항)
［  ］제1호     ［  ］제2호     ［  ］제3호     ［  ］제4호

사업내용

연면적(공동주택은 전용면적) 공 급 세 대 수(호)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합    계

③ 미분양 현황

연면적(공동주택은 전용면적) 세 대 수(호)

㎡

㎡

㎡

㎡

㎡

㎡

합    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
(뒤쪽)

작 성 방 법
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7제1항에 따른 2015. 1. 1. 현재의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적습니다.

2. "① 사업주체등"란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를 적습니다. 다만, 사업주체등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

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, 주택의 시공자,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

등, 신탁업자 중 해당하는 자를 적습니다.

3. "② 준공 여부"란에는 ① 사업주체등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7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

에는 ① 사업주체등이 해당 주택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. 

4. "③ 미분양 현황"란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지 제63호의22서식(2)의 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에 적습니다.



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3호의22서식(2)] <신설 2015.3.13.>

준공후미분양주택 동ㆍ호수별 현황
( 년 월 일 현재)

일련 번호 동 호 
연면적(공동주택은 

전용면적)(㎡)

입주자 모집공고안에

공시된 분양가격(원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
